
환매권의 성질 : 사법관계

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환매권의 행사는 그것이 특례법에 의한 것이든, 토지수용법에 의한 것이든 형

성권의 행사로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지, 상대방인 사업시행자 또는 기업자의 

동의를 얻어야 하거나 그 의사 여하에 따라 그 효과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. 따라서 피청구인이 설

사 청구인들의 환매권 행사를 부인하는 어떤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이는 환매권의 발생 여부 또는 

그 행사의 가부에 관한 사법관계의 다툼을 둘러싸고 사전에 피청구인의 의견을 밝히고, 그 다툼의 

연장인 민사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한 것에 불과하므로, 그것을 가리켜 헌법소원의 대상

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.(헌법재판소 1995.03.23. 91헌마143 전원재판부)


